
월 실전모의고사 정오표7 ( ) 변리사스쿨

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(www.patentschool.co.kr)

변리사스쿨 월 실전모의고사 정오표7

민법개론 정정 내용【 】

번 복수정답[1 ] ,② ③

답변) 모의고사 출제와 인쇄가 끝난 후인 에 선고된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판결이 변경2025. 7. 24.

되어 복수정답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원고가 부터 까지 합계 만 원 이는 제 차용금의 차용(×) : 2016. 2. 6. 2017. 7. 6. 1,800 ( 4③

시부터 변제기까지 개월분의 약정이자와 일치하는 액수이다 을 피고에게 일부 변제한 사12 )

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당시 원고가 제 차용금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, 1, 2

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.

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할 당시 제 차용금 이자채1, 2

무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

로 심리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.

하였는지 여부는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,

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, ,

당시 및 전후의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여러,

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.

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가 제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, 1, 2

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제 차용금1, 2

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완

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.

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판 전합 다[ ( ) 2025. 7. 24, 2023

240299].

※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모의고사 시행일 기준으로 선고된 지 이틀 밖에 지나,

지 않아 종합법률정보에서도 아직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다시 정리.

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존재만 체크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.

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1. ?

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1 1②

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③

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,

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.


